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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00만원까지 

대신지급

소액체당금
지급

퇴직 후 아직까지 임금, 퇴직금을 

지급받지 못하고 있나요?

법원의 확정판결(’15. 7. 1. 이후) 등 

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

못받은 임금

고용노동부  연락처

•고용노동부 : 국번없이 1350
기 관 명 연락처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)2231-0009

서울강남지청 02)584-0009

서울동부지청 02)403-0009

서울서부지청 02)2077-6000

서울남부지청 02)2639-2100

서울북부지청 02)950-9880

서울관악지청 02)3281-3282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)460-4545

인천북부지청 032)540-7910

부천지청 032)714-8700

의정부지청 031)877-0009

고양지청 031)931-2800

경기지청 031)259-0204

성남지청 031)788-1505

안양지청 031)463-7300

안산지청 031)412-1992

평택지청 031)646-1114

강원지청 033)269-3551

강릉지청 033)650-2500

원주지청 033)769-0800

태백지청 033)552-0009

영월출장소 033)374-0009

기 관 명 연락처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)853-0009

부산동부지청 051)559-6600

부산북부지청 051)309-1500

창원지청 055)239-6500

울산지청 052)272-0009

양산지청 055)387-0009

진주지청 055)752-0009

통영지청 055)645-0009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)667-6310

대구서부지청 053)605-9000

포항지청 054)271-6700

구미지청 054)450-3500

영주지청 054)639-1111

안동지청 054)851-8000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)975-6200

전주지청 063)240-3400

익산지청 063)839-0009

군산지청 063)452-0009

목포지청 061)284-0009

여수지청 061)650-0108

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4)728-6100

근로복지공단 연락처

•공단 대표번호 : 1588-0075
기 관 명 연락처

서울지역본부 02-2230-9473

서울강남지사 02-3459-7182

서울서초지사 02-6250-7237

서울동부지사 02-3433-1322

서울성동지사 02-460-3544

서울서부지사 02-2077-0279

서울남부지사 02-2165-3112

서울북부지사 02-944-8222

서울관악지사 02-2109-2305

의정부지사 031-828-3029

춘천지사 033-240-6172

태백지사 033-550-0585

강릉지사 033-640-9109

원주지사 033-749-2372

영월지사 033-371-6134

부산지역본부 051-661-0191

부산중부지사 051-801-4165

부산동부지사 051-550-3266

부산북부지사 051-320-8151

창원지사 055-268-0109

울산지사 052-226-4257

양산지사 055-380-8460

진주지사 055-760-0177

통영지사 055-640-7111

대구지역본부 053-601-7305

경산지사 053-819-2114

대구서부지사 053-609-5315

대구북부지사 053-607-4510

기 관 명 연락처

포항지사 054-288-5220

구미지사 054-479-9180

영주지사 054-639-0140

안동지사 054-850-5463

경인지역본부 032-451-9701

인천북부지사 032-540-4512

수원지사 031-231-4210

부천지사 032-650-0390

안양지사 031-463-0551

안산지사 031-481-4111

성남지사 031-720-1685

평택지사 031-669-8665

고양지사 031-931-0972

광주지역본부 062-608-0374

광산지사 062-608-0416

전주지사 063-240-8113

익산지사 063-839-0138

군산지사 063-450-0141

목포지사 061-240-0122

여수지사 061-680-0156

제주지사 064-754-6707~8

대전지역본부
042-870-
9243,9245

유성지사 042-820-5444

청주지사 043-229-5139

충주지사 043-840-0364

천안지사 041-629-5174

보령지사 041-939-2255

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처

•공단 대표번호 : 국번없이 132
기 관 명 연락처

서울중앙지부 02-3440-9503

서울동부지부 02-453-0708

서울남부지부 02-2649-6117

서울북부지부 02-973-3732

서울서부지부 02-713-6039

의정부지부 031-876-0954

포천지소 031-531-5304

가평지소 031-581-0053

남양주지소 031-523-9202

연천지소 031-8088-8042

철원지소 033-452-0677

고양출장소 031-903-5132

인천지부 032-874-3374

강화지소 국번없이 132

부천출장소 032-325-5322

김포지소 국번없이  132

수원지부 031-213-0773

용인지소 031-526-6439

오산지소 031-8077-4790

성남출장소 031-748-6177

여주출장소 031-884-7640

평택출장소 031-656-9144

안성지소 031-8057-9360

안산출장소 031-482-2769

안양출장소 031-382-6373

춘천지부 033-251-8301

인제지소 033-463-4676

양구지소 033-482-1320

화천지소 033-442-6755

강릉출장소 033-645-3163

삼척지소 033-576-0620

동해지소 033-534-3195

원주출장소 033-748-0763

횡성지소 033-343-1320

속초출장소 033-636-8511

영월출장소 033-373-1910

정선지소 033-562-1320 

태백지소 033-552-3066

평창지소 033-335-1320

대전지부 042-472-9061

홍성출장소 041-634-4476

서천지소 041-952-0372

보령지소 041-931-0518

예산지소 041-333-9134

기 관 명 연락처

공주출장소 041-857-6132

청양지소 041-942-9758

논산출장소 041-745-4478

부여지소 041-832-9932

서산출장소 041-667-4054

당진지소 041-352-3957

천안출장소 041-563-6174

아산지소 국번없이  132

청주지부 043-284-7777

보은지소 043-715-6026

괴산지소 043-833-2132

진천지소 043-532-5132

충주출장소 043-854-0402

음성지소 043-872-2132

제천출장소 043-646-5011

영동출장소 043-744-9600

대구지부 053-743-1321

청도지소 054-373-8437

영천지소 054-705-6076

칠곡지소 054-976-5132

서부출장소 053-561-0069

성주지소 054-932-5132

고령지소 054-956-5132

안동출장소 054-856-2595

영주지소 054-634-0338

경주출장소 054-775-5553

김천출장소 054-433-1780

상주출장소 054-535-3277

예천지소 054-652-0568

문경지소 054-552-0701

의성출장소 054-833-5402

청송지소 054-873-3676

영덕출장소 054-734-1745

울진지소 054-782-3676

영양지소 054-682-3676

포항출장소 054-251-6111

부산지부 051-505-1648

부산동부출장소 051-781-0710

울산지부 052-257-4676

창원지부 055-266-3381

김해지소 055-724-4280

마산출장소 055-247-7341

함안지소 055-584-4676

의령지소 055-574-4676

기 관 명 연락처

진주출장소 055-755-6922

하동지소 055-884-4670

사천지소 055-835-1666

남해지소 055-863-6038

산청지소 055-974-3386 

통영출장소 055-649-1830

고성지소 055-673-4636

밀양출장소 055-356-5131

창녕지소 055-533-9814

거창출장소 055-942-8436

합천지소 055-934-1315

함양지소 055-963-9029

광주지부 062-224-7806

곡성지소 국번없이  132

영광지소 061-351-8981

나주지소 061-334-7805

화순지소 061-375-7806

목포출장소 061-277-2002

함평지소 국번없이  132

영암지소 061-473-7806

무안지소 061-454-7806

장흥출장소 061-863-8856

강진지소 061-430-3880

순천출장소 061-725-8121

보성지소 061-852-7804

고흥지소 061-835-7806

해남출장소 061-536-9945

완도지소 061-555-1164

진도지소 061-542-7132

전주지부 063-251-4034

진안지소 063-432-1345

김제지소 063-542-5028

무주지소 063-323-3254

군산출장소 063-452-6696

익산지소 063-722-5100

정읍출장소 063-533-9644

부안지소 063-584-5080

고창지소 063-564-5280

남원출장소 063-626-5789

장수지소 063-353-1345

제주지부 064-753-9955

서귀포지소 064-803-0681

※ 강화, 김포, 아산, 곡성, 

   함평지소는 ’15. 7. 1. 개소 예정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)975-6200
전주지청 063)240-3400
익산지청 063)839-0009
군산지청 063)452-0009
목포지청 061)284-0009
여수지청 061)650-0108

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4)728-6100
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)480-6290

청주지청 043)299-1114
천안지청 041)560-2800
충주지청 043)840-4000
보령지청 041)931-6640



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

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

미만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인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

소송을 지원하는 제도(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재원으로 이루어

집니다.)

● 아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(선택가능)

①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

② 사업주 주소지

- 법인 :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

- 개인 :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무소·영업소가 있는 곳

● 문의 및 방문상담 예약  국번없이 ☎132 | www.klac.or.kr 

이용방법

● 공통  체불금품확인서, 신분증, 도장

●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

●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

- 부동산 가압류 : 부동산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 각 1부

- 자동차 가압류 : 자동차등록원부 1부

-  채권가압류(예금,공사대금,임차보증금 등) :  

    사업주 주소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,  

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, 제3채무자가  

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

-   유체동산 가압류 : 사업주 주소지(또는 영업장소) 부동산 

 등기부 등본 1부

※ 법인등기부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시 열람용이   

아닌 제출용으로 발급

구비서류

체불근로자

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누가 

지급받을 수 있나요?

못받은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

정부가 대신 지급해 드립니다.

※ 법원의 확정판결(15. 7. 1. 이후)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

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되었고,

✽  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직상의  

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

1

�퇴직한�날의�다음�날부터�2년�이내에�소송을��

제기하여�승소�확정판결을�받은�근로자

✽’15. 12. 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

2

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, 최종 3년

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

얼마를  지급 받나요?

언제까지  어느 곳에

어떻게 신청 하나요?

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

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

또는 지사에

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, 판결문·확정

증명원 정본,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

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

언제까지

어느 곳에

어떻게

어떻게 하면 

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

있나요?

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다.

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

하거나,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.

✽        무료법률구조는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  

 미만인 경우만 해당 

✽      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

 하여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

✽      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은  

 오른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해서 발급받는다.

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 

제출한다.

입금 완료


